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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 경험의 현황과 그와 관

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4차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 중 19세 이상 임금근로자

(n=36,277)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직장폭력 경험은 지난 12개월 간 업무수행 중 직장

동료와 상사, 후배 또는 업무 중 만난 고객이나 거래업체등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을 경험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

치를 적용하여, 성별, 연령별로 각각 직장폭력 경험 비율을 산출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요인을 평가하였다. 중고령 임금근로자(≥55세)의 직장폭력 경험

비율은 남녀 각각 0.68%와 0.73%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장년 임금근로자(19~54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남녀 각각 0.79%, 1.06%). 세 가지 폭력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는 중고령 및 청장년 임근근로자에서 신체폭력 경험이 대부

분을 차지하였으나(각각 0.61%, 0.65%),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신체폭력 경험

이 가장 많았고(0.40%), 청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성희롱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0.74%). 직장폭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직장내 폭력의 유형(따돌

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별 경험비율은 성별,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교육수

준, 직업, 교대근무, 상사의 지지, 고객의 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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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직장폭력은 직업관련 상황에서 학대, 위협, 공격받는 사건 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안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학대, 따돌림(왕따),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02). 

최근 2019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추가된 ‘직장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고용노동부, 2019). 

직장내 괴롭힘은 기존의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 개념과 유사하지만, 남녀고용

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 내 성희롱과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법적인 

적용을 전제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직장폭력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인 피해를 주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직장 내 또는 손님 간의 부정적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비생산

적 업무행동의 증가로 인하여 조직 내에 경제적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내에서 수행된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 경험비율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에 따라 성별, 연령별 및 직업분야별 위험 

정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별, 연령별 근로의 특성이 

상이하고, 영향요인의 분포와 개인적인 감수성 또한 다양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 근로자가 경험하는 직장폭력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조사자료인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직장폭력 경험 비율을 산출하고, 직업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과의 연관성을 평가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직업에서 이러한 경험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는지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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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직장폭력의 정의와 영향

직장폭력 또는 직장 내 폭력은 직업과 관련된 상황 또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격, 욕설, 위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 및 상급자, 동료 근로자,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다양한데, 신체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괴롭힘, 성희롱, 폭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작업안전

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직장내 폭력 사건의 유

형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1) 테러리스트, 편의점 강도, 해적 등 

작업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행위, 2) 고객/손님/환자에 의한 폭력 행위, 3)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선후배근로자간, 사업주와 근로자간 폭력 행위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비롯

된 폭력 행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Cal/OSHA, 1995).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고,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장폭력

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고려되고 있지만(문준혁, 2016), 직장폭력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려는 노력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직장폭력은 근로자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발생시키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근로환경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과 업무관련 불안감 

및 우울감의 연관성(최은숙 등, 2010), 그리고 주관적인 근골격계 자각증상과의 연관성

(윤재홍 등, 2015)도 보고된 바 있다. 구체적인 직업으로는 호텔, 오락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변창범 등, 2009)와 국내 병원 레지던트(김지환 등, 2015), 종합병원 여성간호사

(이지선 등, 2018)에서 직장 내 폭력과 우울증상 간의 연관성이 보고되었고, 사회복지사

에서도 직장 내 폭력과 정서적 소진 간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박은아 등, 2016),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자각증상과의 연관성도 보고된 바 있다(윤기혁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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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직장폭력 경험 비율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직장폭력의 경험비율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조사방법, 직장폭

력의 유형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폭력 경험비

율을 보고한 연구들은 간호사(이지선 등, 2018; 정철 등, 2018; 김미혜 등, 2015; 배연희 

등, 2015; 박공주 등, 2014; 김수연 등, 2007; 김태숙 등, 2004), 사회복지사(박은아 

등, 2016; 서동명 등, 2015; 박미은 등, 2007), 요양보호사(황보람 등, 2015; 황보람 

등, 2014; 이여경 등, 2013; 이은영 등, 2012; 서은주 등, 2012), 전공의(김지환 등, 

2015), 경찰공무원(신성원 등, 2010),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근로자(김숙영 등, 2012)와 

같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직장폭력의 범주, 범주별로 조사하는 문항의 수, 조사하는 기간(예. 지난 1년

간, 지난 1개월 간 등)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여,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1년간 성희롱 경험을 비교하면, 종합병원 여성간호사에서 7%(이지선 등, 2018), 노인요

양병원 간호사에서 58%(박공주 등, 2014),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서 37%(박미은 등, 

2007), 요양보호사에서 52%(황보람 등, 2014), 여성전공의에서 14%(김지환 등, 2015),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근로자에서 17.8%(김숙영 등, 2012)였다. 지난 1년간 신체폭력 

경험은, 종합병원 여성간호사에서 9%(이지선 등, 2018), 23%(김태숙 등, 2004), 정신

보건 사회복지사에서 20%(박미은 등, 2007), 요양보호사에서 91%(황보람 등, 2014), 

전공의에서 12%(김지환 등, 2015),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근로자에서 9.3%(김숙영 등, 

2012), 자동차 영업분야 근로자에서 2%(공유정옥 등, 2014)였다. 

이러한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면접방식으로 조사된 전국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환경

조사를 통해 산출된 경험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최은숙 등(2010)은 

2006년에 수행된 1차 근로환경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지난 1년간 따돌림, 성희

롱, 신체폭력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경험한 경우를 직장폭력으로 정의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전 연령대(≥15세)의 임금근로자에서 1.8%, 50-64세에서 

1.3%로 보고하였다. 한편 윤재홍 등(2015)은 2011년에 수행된 3차 근로환경조사에서 

19세 이상의 임금근로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직장폭력 경험비율을 1.3%로 보

고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업을 포함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면접방식의 

조사라는 점과, 국가 기관에 의한 조사라는 특성 때문에 직장폭력의 경험비율이 과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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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자기기입식 조사를 통한 결과는 설문지 

회수율에 따라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3. 직장폭력 경험과 관련된 요인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특성 즉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특정 근무형태 등 직업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

나, 직장폭력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직업별로 특성이 다르며, 피해자의 나

이, 외모, 성별이나 대화법 등 피해자 요인, 가해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정도, 서비스기

관에 대한 불만 등의 가해자 요인,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직장의 조직풍토나 

도덕성 등의 조직 요인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김태선 등, 2015), 직장

폭력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의 국내 연구결과를 간략히 종합하면, 성희롱의 경우 여성에서(김숙영 등, 

20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신체폭력의 경우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초과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이 길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폭

력이 높게 나타났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황보람 등, 2014). 같은 맥락으로 고

객에 의한 폭력의 경우는 고객 응대의 빈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2009). 그 밖의 개인 또는 직업관련 특성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2013년 감정노동자(n=1,045)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교대근무의 경우 신체폭력은 교대근무를 할 때 그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고객에 의한 정신적 폭력의 경우는 반대로 교대근무를 하지 않을 때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연령, 학력, 근무기간 등의 특성과 직장폭력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 또한 직장폭력의 유형별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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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과 같은 직장폭력 경험 실태를 고령 

임금근로자와 비고령 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직장폭력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자 실시된 조사연구로, 제4차 근로환경조사(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인 2014년 원시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석하

였다. 

분석 대상은 제4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유효응답자수 50,007명 중에서 19세 이상

자로 한정하고, 자영업자,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임금근로자 

30,6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환경조사에서 임금근로자는 조사기간 전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

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성별과 연령특성을 고려하여 19~54세 청장년 임금근로자(가중치 적용 후 

n=29,901, 남자 17,254명, 여자 12,646명)와 55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가중치 적

용 후 n=6,376, 남자 3,825명, 여자 2,551명)로 구분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직장폭력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괴롭힘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선행 연구들에서 직장폭력은 대체로 따돌림(왕따) 

(bullying), 성희롱(sexual harrassment), 신체폭력(physical violence)으로 한정되거나, 

언어적 폭력(verbal abuse)까지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

에서 조사된 지난 12개월 간 업무수행 중 직장동료나 상사, 후배 또는 업무 중 만난 

고객이나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경험한 ‘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에 대한 항목을 종합

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를 직장폭력이 ‘있음’으로, 3가지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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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는 경우 ‘없음’으로 범주화 하였다. 통계분석 시에는 3가지 항목을 종합한 직장폭

력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경험 비율을 산출하고 관련 요인을 평가하였다.

나.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으로 파악하였다. 이중 ‘연령’은 크게 청장년 근로자

(19~54세)와 중고령 근로자(≥55세)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

대졸 이상의 3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다. 근무환경

근무환경은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KSOC)

에 따른 구분과 교대근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중 ‘한국표준직업’은 10가지의 

한국표준직업군 대분류 중에서 군인(군인은 직업이 아님)을 제외한 9개 직업군, 즉, ‘관

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로 구분하였다. ‘교대근무’는 평일 분할교대, 오전·오후·야간 교대, 순환교대의 경우를 

모두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라. 사회·심리적 근무환경

사회심리적 근무환경은 동료지지, 상사지지, 고객상대, 감정노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였다. ‘동료지지’와 ‘상사지지’는 “귀하의 업무 상황 중 동료(상사)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는 설문문항에 대하여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낮음’으로, 

‘가끔 그렇다’를 ‘보통’으로, ‘대부분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를 ‘높음’으로 하여 3개 범주

로 구분하였다. ‘고객 상대 정도’는 “귀하가 하는 일에서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 한다”는 설문문항에서 ‘거의 노출 안됨’ 및 ‘절대 

노출 안됨’을 ‘거의 없음’, ‘근무시간 1/4’ 및 ‘근무시간 3/4’을 ‘근무시간의 1/4~1/2’로, 

‘거의 모든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내내’를 ‘근무시간의 3/4 이상’으로 하여 3개 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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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감정노동’은 “귀하의 업무 상황 중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을 해야 한다.” 

문항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를 ‘낮음’으로, ‘가끔 그렇다’를 ‘보통’으

로, ‘대부분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를 ‘높음’으로 하여 3개 범주로 정의하였다. 

3. 자료분석

모든 결과표의 빈도 수는 근로환경조사에서 표본설계를 반영하여 제공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술통계 처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SAS proc surveyfreq 이용).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과 직업특성(한국표준직업 대분류, 교대근무여부, 상사 

및 동료지지정도, 고객상대 정도, 감정노동 정도)은 청장년 임금근로자와 중고령 임금근

로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두 연령 그룹 간 차이에 대해 Rao-Scott 

chi-square test로 검정한 결과를 유의확률(P)로 제시하였다. 

직장폭력(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의 경험비율은 전체 대상자 및 비고령 임금근로

자와 고령 임금근로자, 그리고 성별로 구분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백분율(%)로 계산하였

으며, 95%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도 함께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경험

비율의 성별 또는 연령별 차이를 Rao-Scott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다. 

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의 세부 항목에 대해 경험 비율과 일반특성 및 직업특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중치를 고려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AS 

proc surveylogistic 이용). 통계 모델에는 청장년/중고령 구분 및 성별 구분(청장년 남자 

기준), 교육수준(고졸 기준), 한국표준직업 대분류(사무종사자 기준), 교대근무, 동료지

지 정도(낮음, 보통, 높음), 상사지지 정도(낮음, 보통, 높음), 고객상대 정도(거의 없음, 

근무시간의 1/4~1/2, 근무시간의 3/4 이상), 감정노동 정도(낮음, 보통, 높음)가 포함되

었다. 이러한 공변수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나 직장폭력 경험을 나타내는 변수

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연관성의 크기는 교차비(OR, 

odd ratio)와 95%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으로 평가하였다.

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 각각의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직업을 살펴보

기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험비율이 3% 이상이거나 빈도가 5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직업명을 경험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이 경우에

도 청장년 임금근로자와 중고령 임금근로자, 그리고 성별로 구분하여, 경험비율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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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분모, 즉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적을수록(예를 들어, 

20인 이하) 경험 비율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직업을 제외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였다. 

Ⅳ. 결과

1. 연구대상자 특성

전체 대상자 36,277명 중 19~54세 청장년 임금근로자는 29,901명(82.4%)이었고, 

55세 이상의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6,376명(17.6%)으로 청장년 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1) 

청장년 임금근로자는 남자가 57.7% 여자가 42.3%였으며,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

이 각각 62.2% 로 가장 많았고, 한국표준직업별로는사무종사자(27.3%), 전문가 및 관

련종사자(24.8%), 판매종사자(12.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1.3%)의 순이었

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는 9.7%였으며, 동료지지 정도의 경우 낮음 10.0%, 보통 

37.6%, 높음 52.4%, 상사지지 정도의 경우 낮음 12.9%, 보통 36.3%, 높음 50.8%로 

나타났다. 고객상대 정도의 경우 거의 없음 55.5%, 근무시간의 1/4~1/2 16.6%, 근무시

간의 3/4 이상 28.0%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 정도의 경우는 보통 30.7%, 높음 69.3%

로 나타났다.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모든 특성은 청장년 임금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4)(표 1).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남자가 60.0%, 여자가 40.0%였으

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45.8%로 가장 많았고, 한국표준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

자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3.3%), 서비스

종사자(1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9.7%), 사무종사자(8.7%)의 순이었다. 교

대근무를 하는 경우는 16.1%였으며, 동료지지 정도의 경우 낮음 16.9%, 보통 40.5%, 

높음 42.6%, 상사지지 정도의 경우 낮음 22.9%, 보통 37.7%, 높음 39.4%로 나타났다. 

고객 상대 정도의 경우 거의 없음 61.5%, 근무시간의 1/4~1/2 16.8%, 근무시간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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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청장년 
임금근로자 
(19~54) 

(n=29,901a)

중고령 
임금근로자 

(≥55) 
(n=6,376)

P b

성별 남자 17,254 (57.7) 3,825 (60.0) 0.004

여자 12,646 (42.3) 2,551 (4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773  (2.6) 2,884 (45.8) <0.0001

고졸 10,430 (35.2) 2,401 (38.2)

전문대졸 이상 18,461 (62.2) 1,007 (16.0)

한국표준직업
분류

관리자 240  (0.8) 59  (0.9) <0.000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385 (24.8) 462  (7.2)

사무종사자 8,118 (27.3) 558  (8.7)

서비스종사자 2,622  (8.8) 711 (11.2)

판매종사자 3,673 (12.3) 350  (4.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9  (0.3) 98  (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268 (7.6) 620  (9.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353 (11.3) 849 (13.3)

단순노무종사자 2,046  (6.9) 2712 (42.6)

교대근무
아니오 26,737 (90.3) 5,262 (83.9) <0.0001

예 2,865 (9.7) 1,008 (16.1)

동료지지 정도

낮음 2,872 (10.0) 971 (16.9) <0.0001

보통 10,779 (37.6) 2,334 (40.5)

높음 15,038 (52.4) 2,454 (42.6)

상사지지 정도

낮음 3,704 (12.9) 1,319 (22.9) <0.0001

보통 10,442 (36.3) 2,171 (37.7)

높음 14,620 (50.8) 2,268 (39.4)

고객상대 정도

거의 없음 16,473 (55.5) 3,877 (61.5) <0.0001

근무시간의 1/4~1/2 4,918 (16.6) 1,059 (16.8)

근무시간의 3/4 이상 8,304 (28.0) 1,373 (21.8)

감정노동 정도

낮음 - - <0.0001

보통 9,074 (30.7) 2,414 (38.5)

높음 20,525 (69.3) 3,851 (61.5)

이상 21.8%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 정도의 경우는 보통 38.5%, 높음 61.5%로 나타

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인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4)의 임금근로자의 특성 

a 모든 빈도 수는 근로환경조사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c 연령별 차이에 대한 
검정(Rao-Scott Chi-Square Test)에서 산출한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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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폭력 경험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폭력, 즉, 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을 

적어도 한 가지를 경험한 비율은 0.87%였다(표 2). 연령과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는 

청장년(19~54세)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06%), 청장년 남성

(0.79%), 중고령 여성(0.73%), 중고령 남성(0.68%)의 순서였다. 전반적으로 청장년 임

금근로자에 비해 중고령 임금근로자에서 직장폭력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돌림의 경우 청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가장 높았으나(0.16%), 전반적으로 신체

폭력이나 성희롱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고, 성별 또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

지 않았다. 

청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은 대부분 성희롱으로서, 동일한 연령대인 비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준이었다(0.74% vs. 0.08%, P <0.0001). 또한,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의 성희롱 경험 비율(0.34%)은 청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P =0.02). 

남성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은 청장년 및 중고령 근로자 모두 신체폭력이 가장 많았

다(각각, 0.65%, 0.61%). 청장년 임금근로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폭력 경험 비율

이 유의하게 높았으나(0.65% vs. 0.28%, P =0.001), 중고령 임금근로자에서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0.61% vs. 0.40%, P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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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4)의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 경험 비율
 

직장폭력 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

Na % (95% 
CI)b Na % (95% 

CI)b Na % (95% 
CI)b Na % (95% 

CI)b

전체
311/35839

0.87 
(0.74-0.96)

54/35819
0.15 

(0.10-0.20)
119/35777

0.33 
(0.26-0.40)

179/35825
0.50 

(0.40-0.60)

청장년 임금근로자 
(19~54) (n=29,901)

전체 267/29531
0.90 

(0.76-1.05)
46/29511

0.16 
(0.09-0.22)

106/29472
0.36 

(0.28-0.44)
146/29518

0.49 
(0.38-0.61)

남자
135/17057

0.79 
(0.60-0.99)

26/17051
0.15 

(0.06-0.24)
14/17035

0.08 
(0.02-0.15)

110/17048
0.65 

(0.47-0.83)

여자
132/12474

1.06 
(0.81-1.26)

21/12461
0.16 

(0.08-0.24)
92/12437

0.74 
(0.56-0.91)d 36/12470

0.28 
(0.17-0.40)

P c 0.08 0.88 <0.0001 0.001

중고령 임금근로자 
(≥55) (n=6,376)

전체 44/6308
0.70 

(0.45-0.96)
8/6307

0.12 
(0.02-0.22)

13/6305
0.21 

(0.09-0.32)
33/6370

0.53 
(0.30-0.76)

남자 26/3787
0.68 

(0.32-1.05)
4/3787

0.11 
(0.00-0.23)

5/3784
0.12 

(0.00-0.25)
23/3787

0.61 
(0.26-0.96)

여자 18/2521
0.73 

(0.40-1.05)
4/2520

0.14 
(0.00-0.29)

9/2521
0.34 

(0.12-0.55)d 10/2520
0.40 

(0.15-0.65)

P c 0.07 0.74 0.09 0.32
a SAS proc surveyfreq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험자 수/ 전체 대상자 수; b SAS proc surveyfreq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험비율 및 95% 신뢰구간; c 성별 
경험율 차이에 대한 검정(Rao-Scott chi-square test)에서 산출한 유의확률; d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의 성희롱 경험이 청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Rao-Scott chi-square test, P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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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폭력 관련요인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표 3), 직장 내 따돌림의 경우 고졸일 

경우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에서 유의하게 경험비율이 낮았다(OR=0.32, 95% 

CI=0.11-0.90).

성희롱의 경우 청장년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특히 청장년 여성 임금

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났고(8.08, 3.19-20.5), 사무종사자에 비해 판매종사자일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2.01, 1.07-3.77), 고객을 상대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경험비

율이 높아졌다(Ptrend = 0.001). 

신체폭력의 경우에는 비고령 남성과 비교하여 비고령 여성에서 유의하게 낮게(0.45, 

0.25-0.80), 그리고,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낮아진(Ptrend = 0.02) 반면, 사무종사자에 

비해 서비스종사자(12.3, 5.07-3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9.00, 1.73-46.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6.63, 2.58-1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98, 1.25-12.6)에

서 높게 나타났으며, 교대근무자이거나(3.70, 2.33-5.87), 고객을 상대하는 정도가 클수

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trend =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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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폭력 유형별 경험 비율이 높은 직업 

<표 4>는 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 각각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험비율

이 3% 이상이거나 경험자가 5명 이상인 직업을 경험비율이 크게 나타난 순서대로 정리

한 것이다. 

청장년 남성 임금근로자에서, 따돌림은 광고 및 홍보전문가(9.3%), 자동차 조립원

(5.2%), 회계사무원(2.3%)의 순이었고, 성희롱은 사회복지사(5.8%), 자동차 조립원

(5.3%), 웨이터(2.2%)의 순이었다. 신체폭력은 경찰관(19.5%),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19.0%), 소방관(13.5%), 택시운전원(11.5%),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9.5%),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6.6%), 자동차 조립원(5.3%), 사회복지사(3.3%), 버스 운

전원(2.6%)의 순이었다. 

청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따돌림은 버스운전원(22.3%)의 경우만 해당되었다. 성

희롱의 경험 비율이 높은 직업은 다양하였는데, 혼례종사원(32.7%), 경비원(30.0%), 

화학제품생산기 조작원(26.6%), 버스운전원(22.3%), 일반기계 조립원(14.8%), 매장계

산원 및 요금정산원(3.9%), 여행사무원(3.7%), 고객상담 및 모니터 요원(2.8%), 보험설

계사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인(2.5%), 웨이터(337명 중 7명, 1.6%), 상점 판매원(1.3%)

의 순이었다. 신체폭력은 택시운전원(37.8%), 버스운전원(22.3%), 플라스틱제품 생산

기 조작원(9.3%), 간병인(3.8%)의 순이었다.

중고령 남성 임금근로자에서, 따돌림은 해당되는 직업이 없었고, 성희롱은 금융관련 

사무원(19명 중 2명, 11.0%)에만 해당되었다. 신체폭력은 PC 및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

원(52.8%), 방수공(26.9%), 철근공(6.6%), 택시운전원(3.1%)의 순이었다. 

중고령 여성에서는 따돌림과 성희롱은 해당되는 직업이 없었으며, 신체폭력은 간병인

(3.0%)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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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제4차 한국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54세의 청장년 임금근로자

와 55세 이상의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 경험 비율을 

산출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남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신체

폭력이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성희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수준, 교대근

무, 상사의 지지 정도, 고객상대 정도와 같은 특성이 직장폭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지난 1년간의 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 경험 여부를, 2014년에 수행된 

4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19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표본설계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

여 산출한 경험비율은 각각 0.15%, 0.33%, 0.50%였다. 이는 특정 직업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업을 포함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환경조사가 면접방식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직장폭력의 경험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동일한 방식의 조사인 1차 근로환경조사 자료의 15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한 결과

(따돌림 0.8%, 성희롱 0.6%, 신체폭력 0.7%), 그리고, 3차 근로환경조사 자료의 19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한 결과(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 중 적어도 하나를 경험한 비율: 

1.3%)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직장폭력의 정도는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최은숙 등, 

2010; 윤재홍 등, 2015). 

본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남자는 신체폭력이 여성은 성희롱이 가장 많았으나, 고령 

여성의 경우에는 고령 남성의 경우와 같이 신체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병원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직장폭력 경험을 연구한 김지

환 등(2015)의 연구에서도 신체폭력 경험 비율이 남성에서 13%로 여성의 7%보다 많았

고, 성희롱의 경우 남성에서 2%, 여성에서 14%로 나타나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 경기, 강원 일대의 호텔, 오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폭력 경험을 연구한 

변창범 등(2009)의 연구에서는 신체폭력 경험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성희롱의 

경우는 남성에서 5%, 여성에서 58%로 큰 차이가 있었다. 비록 본 연구 대상자의 직업이

나 연령이 직접 비교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본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상응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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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직장폭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교육수준, 표준직업분류, 교대근무, 상사의 

지지 정도, 고객상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 때, 즉, 대학 졸업일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에 비해 따돌림 경험비율이 낮은 결과는 교육수준이 직업의 

종류 및 직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이여경, 2013; 황보람 등, 2014; 황보람 등, 2015)나 

정신사회복지사(박미은, 2007)와 같은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학력과 직장폭력 경험 간의 연관성을 평가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무종사자에 비해 판매종사자에서 성희롱 경험 비율이 높게,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서 

신체폭력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결과이다. 2015년에 수행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서도 성희

롱 경험 비율이 0.9%로 나타났고(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 폭력행위 재해자 469명

을 분석한 결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종사

자가 많았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교대근무와 직장폭력, 특히 신체폭력 및 성희롱과의 연관성은 기존 연구 사례와교대

근무가 근로자에 미치는 건강영향 기전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감정노동자에서 신체

폭력의 경우 교대근무자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인 바 있으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국외의 경우에도 특히 보건 관련 직업에서 교대근무와 직장폭력의 연관성을 보

고하고 있다(Schat et al., 2006; Sun et al., 2017; Yenealem et al., 2019). 선행연구를 

통해 교대근무는 개인 및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 예를 들어, 일주기 생체리듬

(circadian rhythm) (민순 등, 1999; 김명애 등, 1992), 신장기능(김명애 등, 1992), 수

면 불규칙 및 피로감 (박주상, 2013; 채여주 등, 2017) 등의 신체적 영향이나 불안감 

및 우울감(최은숙, 2010)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이 동료, 

상사 및 고객과의 불편한 인간관계, 나아가 직장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교대근무는 강한 노동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볼 수도 있다. 교대근무는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등의 의료분야와, 조리사나 경찰공무원 및 생산직 노동자 등과 

같이 많은 경우 노동 강도가 높은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대근무가 대체

로 높은 노동 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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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경우 남의 시선을 피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신체폭력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여경 

등(2013)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에서 상사의 리더십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폭력

의 경험이 유의하게 낮아진 결과와 유사하다. 박은아 등(2016)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

의 직장 내 폭력이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슈퍼비전에 의해 완화되는 것이 관찰된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을 많이 만날수록 직장폭력의 경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직장폭력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에서 폭력의 가해자 중 대부분

을 손님이나 환자 등의 고객으로 지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직원(김숙영 등, 

2012), 택시운전원(안윤정 등, 2011; Gilbert, 2011; Burgel et al., 2014; Schwer et 

al., 2010), 요양보호사(서은주, 2012, 이은영 등, 2012, 이여경 등, 2013), 간호사(박공

주 등, 2014)에 대한 신체폭력 및 성희롱의 가해자는 대부분 손님, 환자 또는 보호자로 

보고되고 있다. 경비원의 신체폭력 가해자가 주민(이창배, 2014), 교사의 따돌림(왕따) 

가해자가 학부모와 학생(김태선 등, 2015), 경찰관 폭력의 가해자도 범죄자뿐 아니라 

시민이 포함될(신성원, 2010) 정도로 고객에 의한 직장폭력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직장폭력 경험이 높은 직업은 연령 및 성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

다. 이는 근본적으로 연령 및 성별로 다른 직업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모, 즉, 동일 직업을 가진 조사대상자 총수가 작을 경우에는 

직장폭력 경험비율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비고령과 고령 또는 남성

과 여성 모두에서 유사하게 직장폭력 경험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는 직업도 관찰되므

로 직장폭력과 관련한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판단된다. 

비고령 남성에서 신체폭력 경험이 높은 직업은 경찰, 경호 및 보안관련 종사자, 소방

관 등과 같이 강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 운송 관련 직업(택시운전원, 버스운전원, 승무

원)이나 사회복지사와 같이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 또는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직업

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 남성에서도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과 택시운전원 등에서 

신체폭력 경험비율이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비고령 여성에서도 운송 관련 직업에서 

신체폭력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비록 그 직업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절대

적인 수가 작아서 통계적으로 불안정한 수치로 볼 수 있겠지만,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폭

력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직업 자체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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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원의 경우 밀폐된 공간이나 야간운행과 같은 특수한 근무상황에 

의해 체력이 소진되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서, 화난 고객에 의해 더 많은 언어

폭력, 위협, 신체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안윤정 등, 2011; Gilbert, 2011; Burgel  

et al., 2012), 심지어 인종차별과 성차별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lbert, 

2011). 미국의 경우 택시운전원의 타살율은 경찰이나 그 외의 다른 직업에서보다 4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다(Schwer et al., 2010). 국내 여성 택시운전사의 직무경험에 관한 

심층면접 연구(안윤정 등, 2011)에 의하면, 성고정관념에 따른 편견으로 승차거부를 당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며, 취한 남성 손님에 의해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

는 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 

비고령 여성에서 성희롱의 경험비율이 높은 직업은 경비원, 버스운전원,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일반 기계 조립원과 같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직업과 

상점판매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고객상담 및 모니터 요원, 피부미용 및 체형관

리사,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및 간접투자증권판매인, 웨이

터, 간병인 등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상점판매원과 간병인

은 고령 여성에서도 성희롱 경험비율이 높은 직업이었다. 특히, 간병인은 여성이 대부분

인 직업으로서 비고령, 고령 모두에서 신체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

났다. 

간병인은 노인요양원 및 노인전문병원에서 일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을 케어하

는 직업으로 보통 2교대나 3교대 근무를 하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관련 자격증인 요양보

호사는 학력,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 고령여성에도 흔한 직업이다. 요양보호

사가 경험하는 신체폭력으로는 붙잡기, 할퀴기, 꼬집기, 밀치기, 물기, 침뱉기 등, 성희롱

으로는 성적 농담이나 발언, 신체 처다보기, 가슴이나 엉덩이 만지기, 강제키스, 성관계 

요구 및 시도 등이 있었다(이은영 등, 2012; 이여경 등, 2013).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 제 1항 6호에는 요양보호사의 수급자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제재 규정

을 두었지만, 반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자 측의 가해행위에 대하여서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최성경, 2016; 박대진,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따돌림, 

성희롱, 신체폭력 경험을 산출한 연구로서 전체 직업에 대해 동시에 조사한 결과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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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별로 비교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 반면, 단순히 지난 1년 간 경험여부를 

조사하였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수집된 정보가 없다는 점,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직장폭력의 정의와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와 직장폭력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폭력(따돌림, 신체폭력, 성희롱) 경

험비율을 성별, 연령별로 파악하였고, 직장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 

교대근무 및 고객상대 빈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구체

적인 직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장폭력 현황을 파악하거나 직장폭

력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장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 매뉴

얼 등 관련정보를 임금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직장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정서적 지지도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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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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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study,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bullying, sexual harassment, 

or physical violence) in the last 12 months and related factors were evaluated among

Korean wage workers using the 4th Korea Work Condition Survey Data (age≥19, 

n=33,654).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was 0.68% among men and 0.73%

among women for the aged (≥55), and 0.79 among men and 1.06% for women

for the non-aged (19~54). The prevalence of bullying was lower among the more 

educated (≥college vs. high school, OR=0.32). The prevalence of sexual harassment

was higher among women, especially non-aged women (vs. non-aged men; 8.08), 

sales workers (vs. office workers; 2.01), and those with higher frequency of customer

meetings (Ptrend = 0.001). The prevalence of physical violence was lower among 

non-aged women (vs. non-aged men; 0.45) and those with higher supervisor support

(Ptrend = 0.02). And it was higher among service workers (12.3), 

agriculture/forestry/fishery workers (9.00), mechanic/electricians (6.73), and senior 

engineers (3.98) compared to office workers, and among shift workers (3.70), and

those with higher frequency of customer meetings (Ptrend = ＜0.0001).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varies remarkably according to sex

and age group and are related with education, occupation, shift work and extent 

of supervisor support and customer meetings.

Keywords: Workplace Violence, Wage Worker, Bullying, Sexual Harassment, Physical 
Violence


